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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1.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교통민원신고된 운송사업자 및 종사자에게 

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7조1항(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), 제49조(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) 

와 관련하여, 행정절차법 제21조(처분의 사전통지)의 규정에 의거 처분사전통지한 후,

         2. 『서대문구교통민원신고실무위원회(2015.7.23)』의 심의 결과 및 서울시 조사. 단속 과

정에서 ‘행정처분확정’으로 이첩된 사항을 반영하여,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6조(과징금을 

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 액수),제49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 하고자 합니다.

           □ 행정처분 내역

계(건)
운전자과태료(과징금) 자진납부 주의 불문  처분불가 재심

건 금액(천원) 건 금액(천원) 건 건 건 건

47 21 2400 0 0 15 6 3 2

첨부   1. 「교통민원신고실무위원회」심의 결과서 1부

      2. 회의록 요약서(비공개) 1부

      3. 심의조서 1부.  끝.


